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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부터 기 노령연 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사회복지 련 국고보조사업

의 지방부담  증가율이 22.8%에서 24.7%로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더욱 증

가될 것으로 망된다. 그 결과,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산 비율도 2010년 24.4%에서 

23.9%까지 낮아지고 이러한 경향은 노인인구가 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

나타날 것으로 망된다.

<표13> <기 노령연 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지방부담  분석>

구   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20년 2030년
평균  
증가율

사회복지 련     
국고보조사업

87,513 95,051 115,884 154,453 186,654 225,569 272,596 2,083,656 94,054,711 20.9%

국고보조 61,027 64,977 78,690 105,444 126,529 151,829 182,189 1,309,874 51,493,482 20.0%

지방부담 (시행 ) 26,486 300,74 37,194 49,009 60,168 73,867 90,685 796,028 48,952,865 22.8%

추가부담(복지부 측) 5,959 8,173 8,792 20,672 46,679 

지방부담 (시행후) 66,127 85,040 99,477 816,700 48,999,544 24.7%

<표14> <기 노령연 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자체사업비 비율 분석>

구   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20년 2030년
평균  
증가율

총 산(최종) 988,924 1,070,625 1,154,722 1,276,645 1,390,078 1,513,590 1,648,077 5,508,795 35,738,797 8.9%

자체사업 산 285,956 326,112 328,817 339,191 359,054 380,079 402,336 1,113,124 4,587,240 5.9%

(비  율) 28.9% 30.5% 28.5% 26.6% 25.8% 25.1% 24.4% 20.2% 12.8%

추가부담(복지부 측) 5,959 8,173 8,792 20,672 46,679 

자체사업 산 285,956 326,112 328,817 339,191 353,095 371,906 393,544 1,092,452 4,540,561 5.5%

(비  율) 25.4% 24.6% 23.9% 19.8% 12.7%


